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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대상 물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신명마을 남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대상부동산 개요 

 ◉ 토지

 

◉ 건물

※ 본건 건물은 현재 입주하여 있으며, 위반건축물이 있어 현황에 적합하게 건축인허가 변경계획이라고 
함. 

 

기

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1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1-4
답 172 주거나리 보전녹지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268,500

2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1-7
답 385 단독 보전녹지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268,500

3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1-9
답 955 주거나지 보전녹지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263,000

4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1-10
답 692 단독 보전녹지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263,000

5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1-11
답 201 주거나지 보전녹지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255,000

6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1-12
답 278 도로 등 보전녹지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91,300

7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1-8
답 1012 단독 보전녹지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263,000

기호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비고

8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1-8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래브 및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10.285 건축법상 사용 

승인받지 않은 

건물임.2층 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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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  

       사 완료일인 2023년 11월 25일자로 하였임.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3년 11월 25일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을 조사.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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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준가치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관련규정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 감정평가하였으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5.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6조 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  

       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  

       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  

       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음.

   나.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6.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나. 개별 물건별 감정평가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물건(토지,건물)마다 개별로 감            

        정평가하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통해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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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지

    ①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원가방식, 비교방식 중 감정평가 목적, 대상 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  

       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비교법(비교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간 합리성을 검토하여 토지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본건 토지는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가 아니므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원가법(원가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  

       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바 수익환원법(수익방식)에 의한   

       감정평가는 제외하였음.

    ② 보건토지 기호 `1` 지상에 컨테이너 2개, 본건토지기호`2` 지상에 컨테이너 1개가 소재하나, 이는 

이동이 용이하여 토지의 평가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음.

   라. 건물

본건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나 건축완공을 전제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사용자

재, 구조, 시공의 정밀도 등을 감안한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7. 그 밖의 사항

       본건 토지상에 일반 조경수가 있으나 이는 토지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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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토지가액 산출근거

  1.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격

   가.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2023.01.01.)

     2) 선정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 14조 30항 제1조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  

      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되 본건이 표준지임.

   

   나. 시점수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녹지지역

   ※2023년 10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 고시되어 2023년 09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다.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0-1
대 375 단독주택 보전녹지 세로(가)

세장형

완경사
276,900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3.01.01.~ 2023.09.30. 0.425 2023년 09월까지 누계

2023.09.01.~ 2023.09.30. 0.136 2023년 09월 계

2023.01.01.~ 2023.11.23 0.459(1.00459)
( 1 + 0 . 0 0 4 2 5 )×( 1 + 0 . 0 0 1 3 6× 

54/30)=1.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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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개별요인 비교     

토지기호`1` / 비교표준지

  

개     별     요    인 격차율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1.00

본건과 표준지는 

세로(가)로서 가로조건 

대등함.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본건과 표준지는 인접하

여 접근조건 대등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1.00
본건은 표준지와 환경조

건 대등함.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깊이 등

0.97
본건은 표준지 대비 획지

조건(형상)에서 불리함.

형상, 접면너비 등

고저,  경사지고저 경사지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 1.00 대등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누   계 0.97
1.00×1.00×1.00×0.97×

1.00×1.00 =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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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기호`2` / 비교표준지

개     별     요    인 격차율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1.00

본건과 표준지는 

세로(가)로서 가로조건 

대등함.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본건과 표준지는 인접하

여 접근조건 대등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1.00
본건은 표준지와 환경조

건 대등함.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깊이 등

1.00
본건은 표준지는 획지조

건에서 대등함.

형상, 접면너비 등

고저,  경사지고저 경사지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 1.00 대등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누   계 1.00
1.00×1.00×1.00×1.00×

1.00×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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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호`3` / 비교표준지

개     별     요    인 격차율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1.00

본건과 표준지는 

세로(가)로서 가로조건 

대등함.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본건과 표준지는 인접하

여 접근조건 대등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1.00
본건은 표준지와 환경조

건 대등함.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깊이 등

0.98
본건은 표준지는 획지조

건(형상)에서 불리함.

형상, 접면너비 등

고저,  경사지고저 경사지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 1.00 대등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누   계 0.98
1.00×1.00×1.00×0.98×

1.00×1.00 =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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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호`4` / 비교표준지

개     별     요    인 격차율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1.00

본건과 표준지는 

세로(가)로서 가로조건 

대등함.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본건과 표준지는 인접하

여 접근조건 대등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1.00
본건은 표준지와 환경조

건 대등함.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깊이 등

1.00
본건은 표준지는 획지조

건에서 대등함.

형상, 접면너비 등

고저,  경사지고저 경사지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 1.00 대등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누   계 1.00
1.00×1.00×1.00×1.00×

1.00×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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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호`5` / 비교표준지

개     별     요    인 격차율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1.00

본건과 표준지는 

세로(가)로서 가로조건 

대등함.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본건과 표준지는 인접하

여 접근조건 대등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1.00
본건은 표준지와 환경조

건 대등함.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깊이 등

0.97
본건은 표준지대비 획지

조건(형상)에서 불리함.

형상, 접면너비 등

고저,  경사지고저 경사지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 1.00 대등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누   계 0.97
1.00×1.00×1.00×0.97×

1.00×1.00 =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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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호`6` / 비교표준지

개     별     요    인 격차율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1.00

본건과 표준지는 

세로(가)로서 가로조건 

대등함.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본건과 표준지는 인접하

여 접근조건 대등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1.00
본건은 표준지와 환경조

건 대등함.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깊이 등

1.00
본건은 표준지는 획지조

건에서 대등함.

형상, 접면너비 등

고저,  경사지고저 경사지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 1.00 대등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0.33 본건은 현황도로임.

누   계 0.33
1.00×1.00×1.00×1.00×

1.00×0.33 =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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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호`7` / 비교표준지

개     별     요    인 격차율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1.00

본건과 표준지는 

세로(가)로서 가로조건 

대등함.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본건과 표준지는 인접하

여 접근조건 대등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1.00
본건은 표준지와 환경조

건 대등함.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깊이 등

1.00
본건은 표준지는 획지조

건에서 대등함.

형상, 접면너비 등

고저,  경사지고저 경사지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 1.05

본건은 지목대지로서 

행정적조건 우세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누   계 1.05
1.00×1.00×1.00×1.00×

1.05×1.00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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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요인 보정(기타요인의 보정)

     1) 그 밖의 요인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대법원판례‘2003다 38207판결(2004.05.14선고), 200두 

5054(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교통부정30241-36538, 1991.12.28)등에서 기타요

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의 평가선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2) 인근 감정평가 선례 및 실거래 사례

 ◉평가선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목적

가격시점

a
장안읍 명례리

610-4
대 374 보전녹지 세로(가) 614,000

담보

2022.03.28

b
장안읍 명례리

610-4
대 374 보전녹지 세로(가) 642,000

경매

2023.07.07

c
장안읍 명례리

610-7
답 424 보전녹지 세로(가) 571,000

경매

2023.10.04.

d
장압읍 명례리

610-13
답 297 보전녹지 세로(가) 569,000

경매

2023.10.30.

e
장안읍 명례리

611-3
답 297 보전녹지 세로(가) 546,000

경매

2023.11.09.

f
장안읍 명례리

611-6
답 176 보전녹지 세로(가) 610,0000

경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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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g
장안읍 명례리

540-5
답 3071

보전녹지

(답)
세로(가) 227,938 2023.10.10

h
장안읍 명례리

610
답 362 보전녹지 세로(가)

552,486

(200,000,000)
2023.09.15

i
장안읍 명례리

610-9
답 425 보전녹지 세로(가)

5,411,764

(230,000,000)
2021.06.30

j

장안읍 명례리

610-6

대 489
보전녹지 세로(가)

643,155

(458,000,000)
2021.06.10

건 84.4

본건은 토지⸱건물 일괄 거래인 바 배분법에 의하여 토지단가산정함.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지붕    사용승인일: 2020.07.16.

건물가격: 1,700,000×50/52×84.41 = 143,497,000

토지단가: (458,000,000-143,497,000)÷489 = 6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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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의 요인 보정률 결정

       ① 상기 사례 중 평가대상과 비교적 가까우며 최근의 평가사례(f)를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로 결정함.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산식 = 지가변동률을 보정한 비교표준지가격
감정평가전례×지가변동률×지역요인비교치×개별요인비교치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2.21)

         인근 지역의 평가선례를 고려할 때 적정한 평가가액 산정을 위하여 그밖의 요인 보정치를 2.21로 

결정함. 

구분 기준가격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평가선례(f)

기준
610,000 1.00 1.00010 1.00 1.01 616,161

2.215
비교표준지

기준
276,900 - 1.00459 - - 278,171

*사정보정:평가선례는 인근 토지의 평가선례, 거래사례와 균형을 유지하는 바, 사정보정요인 없음,

*시점수정:부산광역시 기장군 녹지지역 지가변동율(2023.11.09.~2023.11.23) : 1.00010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 비교치

1.00 1.00 1.00 1.01 1.00 1.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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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토지단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276,900 1.00459 1.00 0.97 2.21 596,315 596,000

2 276,900 1.00459 1.00 1.00 2.21 614,758 615,000

3 276,900 1.00459 1.00 0.98 2.21 602,462 603,000

4 276,900 1.00459 1.00 1.00 2.21 614,758 615,000

5 276,900 1.00459 1.00 0.97 2.21 596,315 596,000

6 276,900 1.00459 1.00 0.33 2.21 202,870 202,000

7 276,900 1.00459 1.00 1.05 2.21 645,495 6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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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 감정평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제3하에 의거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이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기준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   

       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고려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나. 거래사례의 선정

       본건과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근 지역에 소재하여 지  

       리적으로 근접한 거래사례 중에서 선정하되, 거래사례(j)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사례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  

       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으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거래사례는 현장  

       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1.00)

   라. 시점수정

   마. 지역 요인 비교

       대상토지와 선정된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전반적인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구  분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거래사례(j) 2021.06.10.~2023.11.23 1.04658 부산광역시 기장군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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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개별요인 비교

토지기호(1) / 거래사례j

   

   

개     별     요    인

격차율 비   고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사례는 세로(가)로

서 가로조건 대등함.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 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 중심과의 접근성

0.98
본건은 사례대비 접근조건 

불리함.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본건은 사례와 환경조건에

서 대등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사항,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0.97
본건은 사례대비 획지조건

(경사도)에서 불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형상 등

접면 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 지역, 지구, 기타규제 0.95 본건은 지목에서 열세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누   계 0.903
1.00××0.98×1.00×0.97

0.95×1.00 =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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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기호(2) / 거래사례j

  

개     별     요    인

격차율 비   고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사례는 세로(가)로

서 가로조건 대등함.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 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 중심과의 접근성

0.98
본건은 사례대비 접근조건 

불리함.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본건은 사례와 환경조건에

서 대등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사항,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0.99
본건은 사례대비 획지조건

(경사도)에서 불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형상 등

접면 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 지역, 지구, 기타규제 0.95 본건은 지목에서 열세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누   계 0.922
1.00××0.98×1.00×0.99

0.95×1.00 =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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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호(3) / 거래사례j

   

개     별     요    인

격차율 비   고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사례는 세로(가)로

서 가로조건 대등함.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 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 중심과의 접근성

0.98
본건은 사례대비 접근조건 

불리함.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본건은 사례와 환경조건에

서 대등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사항,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0.96
본건은 사례대비 획지조건

(경사도)에서 불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형상 등

접면 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 지역, 지구, 기타규제 0.95 본건은 지목에서 열세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누   계 0.894
1.00××0.98×1.00×0.96

0.95×1.00 = 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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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호(4) / 거래사례j

   

개     별     요    인

격차율 비   고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사례는 세로(가)로

서 가로조건 대등함.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 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 중심과의 접근성

0.98
본건은 사례대비 접근조건 

불리함.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본건은 사례와 환경조건에

서 대등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사항,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0.98
본건은 사례대비 획지조건

(경사도)에서 불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형상 등

접면 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 지역, 지구, 기타규제 0.95 본건은 지목에서 열세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누   계 0.912
1.00××0.98×1.00×0.98

0.95×1.00 =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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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호(5) / 거래사례j

  

개     별     요    인

격차율 비   고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사례는 세로(가)로

서 가로조건 대등함.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 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 중심과의 접근성

0.98
본건은 사례대비 접근조건 

불리함.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본건은 사례와 환경조건에

서 대등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사항,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0.97
본건은 사례대비 획지조건

(경사도)에서 불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형상 등

접면 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 지역, 지구, 기타규제 0.95

본건은 지목조건에서 

열세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누   계 0.903
1.00××0.98×1.00×0.97

0.95×1.00 =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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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호(6) / 거래사례j

  

개     별     요    인

격차율 비   고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사례는 세로(가)로

서 가로조건 대등함.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 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 중심과의 접근성

0.98
본건은 사례대비 접근조건 

불리함.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본건은 사례와 환경조건에

서 대등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사항,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0.98
본건은 사례대비 획지조건

(경사도)에서 불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형상 등

접면 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 지역, 지구, 기타규제 1.00 대등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0.30 본건은 현황도로임

누   계 0.288
1.00××0.98×1.00×0.98

1.00×0.30 = 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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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호(7) / 거래사례j

  

개     별     요    인

격차율 비   고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사례는 세로(가)로

서 가로조건 대등함.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 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 중심과의 접근성

0.98
본건은 사례대비 접근조건 

열세함.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본건은 사례와 환경조건에

서 대등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사항,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0.99
본건은 사례대비 획지조건

(경사도)에서 약간 열세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형상 등

접면 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 지역, 지구, 기타규제 1.00 대등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누   계 0.970
1.00××0.98×1.00×0.99

1.00×1.00 = 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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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거래사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토지 단가)

기호
거래사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643,155 1.00 1.04658 0.903 607,821 608,000

2 643,155 1.00 1.04658 0.922 620,610 621,000

3 643,155 1.00 1.04658 0.894 610,763 602,000

4 643,155 1.00 1.04658 0.912 613,879 614,000

5 643,155 1.00 1.04658 0.903 607,821 608,000

6 643,155 1.00 1.04658 0.288 193,856 194,000

7 643,155 1.00 1.04658 0.970 652,919 6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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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리성 검토 및 토지감정평가액의 결정

   가. 시산가액

 

   

   나.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상토지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상물건  

       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기는 하         

       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대  

       상물건의 시산가액을 검토한 결과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  

       산가액이 유사하게 산정되고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원/㎡) 거래사례비교법(원/㎡)

1 596,000 608,000

2 615,000 621,000

3 603,00 602,000

4 615,000 614,000

5 596,000 608,000

6 202,000 194,000

7 645,000 653,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토지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면적(㎡) 단가(원/㎡) 감정평가액

1 172 596,000 102,512,000

2 385 615,000 236,775,000

3 955 603,000 575,865,000

4 692 615,000 425,580,000

5 201 596,000 119,796,000

6 278 202,000 56,156,000

7 1,012 645,000 652,740,000

계 3,965 - 2,169,424,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건물가액 산출근거

 

  1.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2. 재조달원가의 산정

가. 표준단가의 결정

    1) 신축표준단가(2020년 한국평가사협회 발행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2) 표준단간의 결정

 상기 건물 신축단가 표상 표준단가, 사용자재의 품질, 시공방법, 시공정도, 기본설비 사양 및 본

건 건물의 현상 등을 조합 참작하여 부대설비 포함하여 1~2층 1,700,000원/㎡으로 결정함.

3.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의 결정.

가. 개요

 감가수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할 요인이 있는 경우 

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본건 감가 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정액법에 의함.

     나.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의 결정

    

구분 용도 구  조 급수 표준단가(원/㎡) 내용년수

01-02-05-09 고급주택 철근콘크리조/평지붕 4 1,921,000 50(45-55)

구 분
사용승인일

자

재조달원가

(원/㎡)

내용

년수

실제

경과년수

유효

경과년수

잔존

가치율

적용단가

(원/㎡)
비고

1,2층
미준공 

건물
1,700,000 50 0 0 50/50 1,700,000

부대설비 

단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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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물감정 평가액의 결정

Ⅵ.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본건 토지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공법상의 제한사항 등과 상기 참고가격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건물가격도 구조, 용도, 내구년한, 시공

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에 의한 가격이 적정시되므로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구 분 면적 단가 평가금액 비고

1,2층 건물 164.855 1,700,000 280,253,500 -

온실 10.53 300,000 3,159,000 1층소재

계 175.385 - 283,412,500 -

기호
소재지 지번 및 

구조

 물건의 

종류 및 

용도

면적(㎡) 단가(원/㎡) 감정평가액 비고

1~7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1-4 외 

6필지

토지 3,695 - 2,169,424,000 -

8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1-8

1,2층 

건물
175.385 - 283,412,500 -

합계 2,452,83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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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172답 보전녹지 1721 부산광역시 611-4 596,000 102,512,000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385답 보전녹지 3852 부산광역시 611-7 615,000 236,775,000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955답 보전녹지 9553 부산광역시 611-9 603,000 575,865,000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92답 보전녹지 6924 부산광역시 611-10 615,000 425,580,000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201답 보전녹지 2015 부산광역시 611-11 596,000 119,796,000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278답 보전녹지 2786 부산광역시 611-12 202,000 56,156,000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1,012답 보전녹지 1,0127 부산광역시 611-8 현황 `대645,000 652,740,000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소  계 \2,169,424,000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8 부산광역시 611-8 미준공건물

구조 슬래브 및기장군 장안읍 22-1

기와 지붕명례리

2층

99.7551층 110.285 1층 주택1,700,000 169,583,500

10.530 온실300,000 3,159,000

65.102층 65.10 2층 주택1,700,000 110,670,000

소  계 \283,412,500

합   계 \2,452,836,500.-

대우감정평가사사무소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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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신명마을 남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원주택,

소규모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원주택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로(1)~(6) 토지는 정방열,부정형 등의 주거나지이며, 기로(7)는 단독주택 건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공히 약 6m 내외의 도로에 접함.(단, 기로 1,3,7은 건축법 제 2조 제 11항 제

11호 나목에 의한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농지법 제 8조 규정적용되는 토지

 

-기호2,4,5,6: 보전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농지법 제 8호 규정에 적용되는 토지

 

-기호3,7: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우감정평가사사무소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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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기호(1)및 (2)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소재 (기호(1) 지상2개. 기호(2) 지상

1개)하나, 이동이 용이함으로 토지는 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감정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6)은 공부 지목 `답`이나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11호 나목에의한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

대우감정평가사사무소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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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 및 기와지붕 단독주택(2021.08.10건축허가, 사용승인 받지 않았음)

외벽: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및 타일 붙임

내벽: 인테리어 마감.

창고: 샷시창호

바닥: 원목마루 바닥등

 

 

(2) 이용상태

 

주택 및 온실

 

 

(3) 설비내역

 

전원, 급배수,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1층 온실 10.53㎡는 당초 건축인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 현황에 적합하게 건축인허가

사항 변경계획이라고 함.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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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역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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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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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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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기호(3)토지 및 (8)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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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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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기호(8) 건물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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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건물 기호(8)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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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건물기호(8)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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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1)~(8)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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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 기호(4)~(6)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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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 토지 및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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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기호(2) 토지 및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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